
Ⅱ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 및 環境變化의 內容

1. 槪要

최근의 자동차보험 시장은 주변 經濟·社會環境의 變化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도식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다른 부문과 마찬

가지로 자동차보험도 規制緩和의 進行에 따라 가격자유화가 확대 시행되었고,

OECD의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순율제도의 도입이 예정되

어 있다. 또한, DM, TM 및 Internet 판매 등의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은 보험회사

간 경쟁을 심화시켜, 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 자동차 보험 시장의 환경변 화

- 자동차대수 증가율의 감소

- 자동차보험 가입율의 감소

- 보험료 인하( 98.8)

- 평균할인할증율 등의 감소

- 6개월 분납제도의 도입

- 가격자유화의 확대시행

- 순율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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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기금

o 보험회사의 진료비 임의삭

감 금지

보험료 수입의

감소

보험금 지급의

증가

자

동

차

보

험

영

업

환

경

의

악

화

- 2 -



한편, IMF 金融危機에 따른 소득감소에 의해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및 자동차

보험 가입율이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시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98년 8월의 보험료 인하 조치와 최근 도입된 6개월 분납제도 등은 보험료 수

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에 보험금 지급기준의 인상( 98년 8월)과 99년 1월 국회를 통과한 自動車損

害賠償保障法의 개정에 의한 교통사고유자녀에 대한 지원기금 납입 및 보험회사의

진료비 임의삭감 금지조항의 신설 등은 보험금 지급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동

차보험의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환경 변화는 자동차보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보험

회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價格自 由化의 推進

가 . 價 格自 由化 의 擴 大 施 行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는 보험료의 산출요소 중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94년 4월에 割引割增에 대한 범위요율의 적용을

시작으로 95년 8월에 加入者特性料率에 대한 범위요율을 적용하였으며, 96년 8월

에 基本保險料에 대한 범위요율을 적용하였다(<표 1>참조).

<표 1> 자동차보 험 단계별 가격자유 화 추진내용 2)

제1단계(할인할증율)

⇒

제2단계(가입자특성요율)

⇒

제3단계(기본보험료)
개별계약 : ±10%p

단체계약 : ±10%p

특별할증 : 0∼50%p

가입자특성요율 : ±10%p

개인용 : ±3 %

업무용 : ±5 %

영업용 : ±10%
94년 4월 시행 95년 8월 시행 96년 8월 시행

2) 개별할인할증의 범위요율은 96년 8월, 가입자특성요율의 범위요율은 98년 8월에 폐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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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격자유화 조치는 制限的인 範圍料率의 적용에 국한되었고 또한 시

행 당시에는 자동차보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보험에서와

는 달리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화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범위요율의 시행은 보험료

의 증수효과를 가져왔다(<표 2> 참조).

<표 2 > 자동차보 험 가격자유화 효과

(단위 : %)

구 분 FY 95 FY 96 FY 97
가입자특성요율 3.59 3.39 2.99

기본보험료 - 0.64 0.63

주: 1. 가입자특성요율의 범위요율은 95.8월부터 적용되었으므로 FY 95의 경우에는 8
월 이후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한 것임.

2. 가입자특성요율은 대인배상 기준이며, 기본보험료는 대인배상Ⅱ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요율검증보고서』, 1998.9.

그러나 98년 8월에 기본보험료 범위요율의 적용 폭이 종전의 2배수준(개인용 ±

6%, 업무용 ±10%, 영업용 ±20%)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향후 實績損害

率의 추이에 따라 탄력적인 요율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범위요율 결정요소

도 다양화하였다. 현행 기본보험료의 범위요율은 보험종목, 차종, 담보종목, 보험가

입금액, 용도 및 계약구분(일반계약과 공동인수계약)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나, 향

후에는 범위요율 구분요소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표 3> 참조).

<표 3 > 기본보험료의 범 위요율 구분요소 추 가 도입

추가구분 추가요소
세부적용 방법

현행구분기준 추가구분기준

개인소유차량

연 령 - - 4구분 이내

성 별 - - 2구분 이내

차 종 - 승용차의 경우 4구분 - 현행의 2배 이내

안전장치 - - ABS, 도난방지장치 등

법인소유차량

차 종 - 승용차의 경우 4구분 - 현행의 2배 이내

법인업무 - - 5구분 이내

안전장치 - - ABS, 도난방지장치 등

이에 따라 98년 8월의 가격자유화를 계기로 요율경쟁의 폭이 커지고 요율적용이

세분화되면서 손해보험업계는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최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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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경쟁의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 . 純 率制 度의 導入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98년 4월에 硬性카르텔(Hard Core Cartel) 禁止勸告

(案)을 채택하였다. 동 권고(안)에서 경성카르텔을 가격고정, 생산제한, 시장분할, 입

찰담합을 위한 경쟁자간의 반경쟁적인 합의 또는 공동행위로 정의하고, 각국이 경

성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벌규정과 집행절차 및 기구를

갖추도록 하였다.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안)의 채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할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適用이 除外되는 不當한 共同行爲의 整備에 관한 法律(案)」을 입법 예고3)

하였으며, 동 법안은 99년 1월 국회에 통과되었다.

동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保險料 算定方式의 變更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현재 保險開發院이 산출하여 보험업계에 제공하는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純保險料는 물론, 회사의 사업비 및 이윤이 반영된 附加保險料

도 포함되어 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부가보험료를 업계가 공동 산출함으로써 회사

별로 경영효율이 상이함에도 그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해 왔다며, 이와 같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

해 2000년부터는 부가보험료를 자체 산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4). 이에 따라 2000

년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과 무관한 부가보험료를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야 할 것이며, 보험개발원은 단지 순보험료만을 산정·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

3)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안)에 따른 국제적 정합성에 기초하여 한

국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 보험업법상 요율산출기

관이 산출·제시하는 참고요율을 순율로 국한할 것을 천명하고 상기 법안에 대한 공청회

를 개최 ( 98.7.23)한 후 98.7.25에 동 법률 (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4 )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율제의 도입외에도 요율산출기관이 공동행위를 유인할 소지가 있다

는 이유로 다음의 보험업법상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였다.

ⓛ 보험업법상 요율산출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요율에 대한 인가신청권 및 요율산출기관

이 인가받은 요율을 보험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순보험료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

로 본다는 규정(개정)

② 요율산출기관의 업무중 보험요율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 규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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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는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새로운 販賣채 널의 導入

가격자유화의 진전으로 보험회사들은 契約者別 危險度에 따라 보험료를 자율적

으로 적용하는 본격적인 가격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TM, 인

터넷 판매 등 효율적인 판매채널이 附加保險料의 引下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 가격자유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존의 판매체계를 당장 개

혁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저생산성 조직의 경우 보험료 인하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해 보험회사의 인위적인 조정없이도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결국, 보험회사

입장에선 효율이 낮은 판매조직을 버리고 효율이 높은 판매조직을 보유하는 데 초

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DM, TM, Internet 등의 販賣方式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 초

기에는 외국계나 타업계의 보험사업 참여가 이러한 유형의 판매방식에 의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저코스트의 판매망을 갖는 점이야말로 신규참여자의 이

점이기 때문이다5). 英國에서 Direct Marketing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든지 프랑스에

서 Bancasurance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直接販賣로의 變化를 예견케 하는 선행 사

례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까지 유럽국가들과 같은 직판보험회사는 설립되지 않고 있으

며 보험회사내에 직접판매를 담당하는 사업부서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보험회사들의 직접판매형태는 주로 우편이나 전화에 의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직접판매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6).

국내 손보업계의 경우 카드사와 제휴로 通信販賣를 실시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표 4>는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업무제휴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5) 신용호(1998), p . 10.
6) 정재욱·정영철·한성진 (1998), p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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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손해보험 회사의 업무제휴 현 황

구 분 제휴카드사 업무제휴내용

L G LG, 다이너스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DM 또는 TM 및 자동차보

험료의 카드결재

현 대 외환비자, BC, 현대백화점

동 부 국민, 미도파

쌍 용 국민

삼 성 삼성, 장은, 유공BC, 동양, 신세계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보』, 1996 제2호.

TM의 경우 현재 쌍용, 삼성, 현대, LG, 동부 등 5개사가 자동차보험을 위주로

TM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및 연금보험도 판매중에 있으나 실적은 아직 미

미한 수준이다(<표 5> 참조).

<표 5 > 손 해보험회사별 TM 매 출 현황 (199 5)

(단위 : 억원, %)

구 분 쌍용 삼성 현대 LG 동부 합계

매출액 2 460 260 110 90 922
M/ S 0.2 49.9 28.2 11.9 9.8 100.0

자료: 김형기·이호영, 「TM영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1996.8.

直接販賣方式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존재도 기존 판매체제를 뒤흔들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이는 이미 국내에서도 브로커 회사들이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하였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4. 保險料 收入의 減少 要因

가 . 自 動車 需要 의 停 滯

자동차보험의 수요는 크게 소비자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保險購買行態에 의하

여 결정된다. 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이 과거에 20%를 넘는 고성장을 구가해 온 것

은 國民所得 增大에 따른 급속한 자동차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의 성장은 자동차대수의 증가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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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상황을 살펴볼 때 자동차보험의 계속적인 성장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IMF 금융위기에 따라 감소해오던 자동차 내수판매는 금융위기 이전의 절반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대부분의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자

동차의 내수판매는 올해에 다소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

이라는 전망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대수의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

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한 때 자동차의 절대대수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까지 반전되어 98년 자동차대수는 97년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 자동차대수 추 이

(단위 : 천대, %)

구 분 93 94 95 96 97 98.10
자동차대수 6,274 7,404 8,469 9,553 10,413 10,437

증감율 19.9 18.0 14.4 12.8 9.0 -

주: 이륜차 제외 기준임.
자료: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사고 통계분석』, 1998.12.

교통개발연구원, 『월간 교통』, 1998.12.

自動車市場은 수요측면에서 볼 때 시장이 飽和狀態에 도달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유대수 증가율 감소, 신규수요층 축소 등의 지표에 의하여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각은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강도 높은 構造調整의 여파로 실업자가 양산되

고 있는 가운데 실질소득 격감으로 자동차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시장이 성장한계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동차보유대수의 규모 및 성장

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체상태 심지어는 감소상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

여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동차 절대대수의 성장규모뿐만 아니라

車輛의 級別 分布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의 차급

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형차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소형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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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차의 비중이 IMF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IMF 금융위기 이후 자

동차 구매계층의 소득감소, 유가인상 등에 의해 소비자의 수요행태가 실용성 위주

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 차급별 승 용차대수 추이

(단위 : 천대, %)

구 분
95 96 97 98.10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소형차 206 3.6 298 4.6 364 5.1 477 6.7
중형차 5,358 93.9 6,054 92.6 6,577 91.8 6,449 90.0
대형차 142 2.5 184 2.8 227 3.1 238 3.3
합 계 5,706 100.0 6,536 100.0 7,168 100.0 7,164 100.0

주: 승용차(승용겸화물, 지프형, 기타형은 제외) 기준으로 소형차는 1000cc미만, 중형차

는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이며, 대형차는 2000cc 이상임.
자료: 건설교통부, 월별통계.

나 . 自 動車 保險 加入 率의 減少

자동차보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율을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율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은

FY 97에 95.1%의 가입율7)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은 80%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가차량손해는 보험가입율이 계속 감소하

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IMF 金融危機 이후 보험가입율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10월말 기준으로 自動車保險 加入率을 살펴보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만을 제외하고

모든 담보종목에서 보험가입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

려할 때 보험가입율이 곧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율은 공제에 가입한 차량을 고려할 때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차량만이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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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자 동차보험 담보별 가 입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 94 FY 95 FY 96 FY 97 98.10
대인배상Ⅰ 97.5 97.9 96.8 95.1 93.7
대인배상Ⅱ 78.5 78.3 79.6 79.8 79.2
대물배상 77.8 77.7 79.2 79.5 78.6

자기신체사고 69.7 70.9 72.5 73.2 71.7
무보험차상해 - 34 .8 55.0 57.5 58.2
자기차량손해 45.6 42.2 40.8 39.7 38.6

주: 공제에 가입한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무보험차상해는 95년 8월부터 판매되었음.
자료: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 1998.

, 월별통계.

다 . 保 險料 引下 등의 減少 要因

자동차보험은 83년 영업다원화 이후 94사업연도까지 2조 8천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상적인 보험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97사업연도에는 자동차보

험 영업다원화 이후 처음으로 영업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된 영

업환경을 바탕으로 98년 8월에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손해율 실적에 따라 擔保種目

別·車種別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5.6% 인하8)하였다.

98년 8월의 보험료 인하 조치는 범위요율 확대시행 등의 시장 경쟁요인 등과 맞

물려 보험료 수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수입의 감소요

인으로 작용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割引割增率의 평균적용율이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이를 들 수 있겠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인할증율은 계속 감소하여 97사업년도의 평균적용율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79.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동

차 대수 증가율의 둔화, 신규가입자의 감소 및 사고발생율의 감소 추이로 할증대상

보험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8) 담보종목별 보험료 평균조정율을 살펴보면, 대인배상Ⅰ은 14.3% 인하, 대인배상Ⅱ는

10.6% 인상, 대물배상은 0.4% 인하, 자기신체사고는 20.1% 인하, 자기차량손해는 10.6%

인하, 무보험차상해는 25.0%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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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 할인 할증율 등의 추이

(단위 : %)

구 분 FY 93 FY 94 FY 95 FY 96 FY 97
할인할증율 88.1 86.9 84.5 81.9 79.3

보험가입경력요율 121.4 120.2 117.0 113.8 110.9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요율
69.3 68.9 68.2 68.4 67.2

주: 대인배상 기준으로 평균적인 적용율을 말함.
자료: 보험개발원, 『FY'97 자동차보험 요율검증보고서』, 1998.9.

保險加入經歷料率9)의 평균적용율 또한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

며, 97사업연도의 평균적용율은 110.9%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대수 증가율의 둔

화(신규가입자의 감소)로 최초가입자의 구성비가 작아지고 3년이상의 보험가입자 비

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個人用自動車保險에서 운전자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으로 한정하는 家族運轉

者 限定運轉 特約10)의 적용비율이 매년 증가(FY 93 : 87.6% ⇒ FY 97 : 93.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적용율은 매년 감소하여 97사업연도에는 67.2%를 시현하였다.

또한,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6개월까지 무이자로 분할납입11)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

은 무이자로 분할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보험료 할인조치로 받아들여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자 유치를 위한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5. 保險金 支給의 增加 要因

98년 8월의 自動車保險 制度改善에 의해 보험금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되었다. 세

9) 보험가입경력요율은 보험가입경과기간에 따라 최초가입자 또는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

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으로 분류되고 적용율은 개인용의 경우 각각 180% , 130% ,

110% , 100%이며, 업무용 및 영업용은 120% , 110% , 105% , 100%이다.
10)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보험료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계약 보험료의 65%

를 적용 (대인배상Ⅰ 해당보험료는 제외)한다.
11) 현행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과 2회납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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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사망 및 후유장해의 위자료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되

었고, 생활비율 공제기준을 法院判決基準과 동일하게 개선하였다. 무보험차상해 담

보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의 補償範圍를 확대하였으며, 자기신체사고의 부상보험

금을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향후 자동차보험금 지급의 증가요인12)으로 작용하여 손

해율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최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은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

사에 큰 부담을 가져와 결국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

회에서 99년 1월에 변칙 처리된 개정안이 예정대로 금년 7월부터 발효 될 때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交通事故遺

子女 支援基金의 조성과 의료기관 진료비의 보험회사 임의삭감 금지는 보험금의 지

급을 증가시켜 손해율을 악화시키며, 이는 결국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계약자

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유자녀 지원기금으로 責任保險料의 일정

율(1%)을 강제 징수할 경우 손보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238억원( 97 사업연

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2) 98년 8월의 약관상 지급기준의 인상효과를 추정해 보면 약 1,398억원 (CY '97 기준)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보험개발원(1998)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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